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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511  가스방출

피  고  인 A (65****-1),  자영업

검       사 김수희(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0. 19. 00:53경 울산 북구 통○**길, * 효○○○아파트 1**동 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밸브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

는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같은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

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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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임장시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최초 진입 상황), 수사보고서

(112신고녹취파일 첨부)

1. 현장사진,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가스호

스를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돌리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시켰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

고, 범행 장소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

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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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스스로 112

에 전화하여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스를 틀려고 생각 중이다. 들어오실 때 조심

하시고.’라고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렸는데, 타인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가할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적·물

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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